
일 러 두 기

1. 교정항목별 수수료표에 기재된 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정확도

유지를 위하여 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”에서 정한 주기를 제시한

것입니다.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

있는 기간을 추정한 주기로, 최적의 교정주기는 요구되는 측정불확도,

측정기의 사용 빈도, 사용방법,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

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 사용하는 계량⋅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가 12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, 

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 ․ 1일 10회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경우 3개월 주기

 ․ 1일 2회 ~ 3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주기

 ․ 월 4회 ~ 5회 사용할 경우 12개월 주기 등 

이는 사용하는 계량⋅측정기의 오류로 제품에 영향을 줄 경우 불량품 

양산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

교정주기 적용예시

2. 교정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작업(측정점, 측정범위, 개수, 등급,

채널수, 기능수 등)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및 표준소급비로 구성됩니다.

❍ 기본 수수료 : 기본 항목 교정 수수료

❍ 추가 수수료 : 추가 작업(측정점, 측정범위, 개수, 등급, 채널수, 기능수

등)에 따른 추가 수수료

❍ 표준소급비 :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사업의 대가로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

발전 및 육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에 사용



þ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, 자료 발간, 

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

þ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

þ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

개발에 관한 사업

þ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

3. 기타 경비로 출장교정인 경우의 출장비, 수리가 필요한 경우의 수리비

등은 공인교정기관과 고객이 합의한 금액으로 별도 부과됩니다.

4. 상황별 교정수수료 산정 기준

- 교정결과 사용이 부적합시 : 교정수수료의 50 %(표준소급비 면제)

- 측정기 조정 전․후 2회 교정시 : 교정수수료의 150 %

- 소재장소 출장 교정시 : 교정수수료의 120 %

- 측정기 탈․부착, 루프교정시 : 교정수수료의 180 %

- 적합성 진술시 : 교정수수료의 30 % 이내

5. 개정된 교정항목별 수수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
